
Ⅰ. 서 론

장애인에 한 정의는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르며, 또한 시 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

abled persons)에서는 장애인을‘선천적∙후천적 이유에

관계없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일

반적인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혼자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를 토 로 하여, 1980

년 WHO에서는 장애를 개념적으로 impairments, dis-

abilities, handicaps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의 측면을 강조하 다.1) 이는 장애인에

한 사회적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이후 장애인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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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1981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제 2조에서

장애인을‘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법제

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도모하 다.2) 최근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하 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에 한 국가적 지원이

확 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등록된 국

내 장애인 인구수는 251만명에 이른다. 이는 2002년 129

만명에 비해 10년간 약 1.94배 증가한 숫자로, 이는 총 인

구수 비로 볼 때, 2002년 2.68%에서 2012년 4.93%로

증가한 것이며 인구 내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출현율 역시 1995

년 2.35%, 2000년 3.09%, 2005년 4.59%, 2011년

5.61%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이러한 장애인에 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 장애인 인

구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환기 등에 의해 장애인에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제도 등 제반여건이 많이 개선

되었다. 치과적 역에서는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을 상으로 한 치과진료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 구강진

료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회적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소

외 계층이자 취약 계층에 속해있으며, 이는 치과 역에서

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일반적으로 환자와의 협조가 잘 이루

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인 치과진료에 비해 어렵다

는 것이 통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 치과진료의 수

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히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지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뇌성마비, 정신지체인에 한

치과 진료 시 난이도를 감안하여 장애인가산 항목을 신설하

며, 치과적 장애인을 언급하 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2014년 현재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4개 장애항목까지 확 하여 치과적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

다. 치과적 장애인에 분류 되는 각각의 장애를 살펴보면, 우

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에서 발현한 병변으로 인해 사지의 마비가 발현되어

일상적인 행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부족한 경우로 지능지수(IQ)가 70 이하

인 경우이다. 정신장애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

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애는 정신발달 단

계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한 자폐증을 앓는

경우이다.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형별로 치과치료에 소요되는 진

료시간(chair time)을 조사하여 치과적 장애인의 분류의 타

당성과 진료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유형에 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본 연구는‘14년 9월 29일부터 동년 10월 24일까지 서

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장애인 123

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각 환자별 진료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 으며, 동일한 치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요

시간을 측정하 다. 그러나 각 진료내용 별 케이스 개수의

한계를 인정하여 난이도 별 몇 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군별

로 진료시간을 비교해보았다(Table 1).

진료내용은 시간과 노동력, 환자협조도의 소요 정도를 고

려하여, 제 1군은 신환초진, 상담, 구강검진, 정기 검진,

dressing, stitch out, 불소도포 등의 상담 또는 정기검진,

Table 1. The number of people with dentally/non-dentally disabilities in each dental treatment

치과적 장애인*(%) 비 치과적 장애인**(%) 계

제 1군 상담/검진 14 (11.38%) 15 (12.20%) 29

제 2군 치주치료 8 (6.50%) 13 (10.57%) 21

제 3군 수복치료 10 (8.13%) 5 (4.07%) 15

제 4군 근관치료 10 (8.13%) 8 (6.50%) 18

제 5군 보철치료 11 (8.94%) 18 (14.63%) 29

제 6군 외과치료 5 (4.07%) 6 (4.88%) 11

계 58 (47.15%) 65 (52.85%) 123 (100%)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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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군은 scaling, root planning 등의 치주치료, 제 3군은

amalgam, resin, glass ionomer 등을 이용한 수복치료,

제 4군은 근관치료, 제 5군은 보철치료, 제 6군은 extrac-

tion, 절개 및 배농 등의 외과치료 등 총 6군으로 분류하 다.

진료시간(chair time)에 해 본 연구에서는‘치과진료

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 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환자에 해 진료시간

을 분 단위로 측정하 다. 만약 한 환자에게서 다수의 치아

를 치료할 경우에는 전체 진료시간을 측정한 후, 치료한 치

아의 수로 나누어 주었다. 치주치료 중 치근활택술과 같은

경우 4분악을 하나의 치료단위로 삼았으며, 근관치료의 경

우에는 근관의 개수를 하나의 치료단위로 삼아 마찬가지로

전체 시간에서 나누어주었다.  또한 다양한 군의 치료를 수행

할 때에는 각 치료 별로 시간을 따로 측정하여 기록하 다.

측정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크게 장애를 분류함에 있어 장

애인복지법 제2조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해 분류된 체계를 따

랐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

의 15개 장애유형으로 세부분류하고 다시 기준에 따라 나누

어진 등급별로 나누어 치과진료시 소요시간을 측정하 다.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과

적 장애인 가산을 하는 치과적중증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와 그 외 다른 장애인으로

크게 나누어 각 진료내용 군별 치료시간에 한 소요시간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치과적 장애인 기준의 타당성을 확인

해보았다.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는 SPSS(IBM SPSS statistics

2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진료내용 군에 해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 모든 군에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

든 진료내용 군에 하여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한 2 sam-

ple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 과

치과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지

적장애, 정신장애에 있어 각 진료내용 군별 진료시간은 제

1군 상담/검진 항목은 11.07분(±5.97분), 제 2군 치주치

료는 18.88분(±4.70분), 제 3군 수복치료는 18.70분(±

5.64분), 제 4군 근관치료는 30.72분(±9.10분), 제 5군

보철치료는 25.97분(±17.62분), 제 6군 외과치료는

30.00분(±3.8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해 그 외 치과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장애인

에 해서는 제 1군 상담/검진 항목은 9.53분(±3.18분),

제 2군 치주치료는 13.42분(±3.48분), 제 3군 수복치료는

10.95분(±3.08분), 제 4군 근관치료는 14.52분(±5.30

분), 제 5군 보철치료는 17.56분(±7.13분), 제 6군 외과

치료는 10.17분(±6.11분)으로 전반적으로 치과적 장애인

에 비해 진료시간이 33~86% 정도로 시간이 적게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진료내용 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제 1군의 상담/검진

항목의 경우 치과적 장애인이 비 치과적 장애인에 비해

1.16배 정도 더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402). 상담

및 검진 항목이 아닌 일반적인 치과치료에 해당하는 제 2군

치주치료, 제 3군 수복치료, 제 4군 근관치료 및 제 6군 외

과치료의 경우 치과적 장애인 치료시 각각 1.41배, 1.71배,

2.12배, 2.95배 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p=0.007,

p=0.005, p<0.001, p<0.001). 제 5군 보철치료의 경우에

는 시간 소요 자체는 치과적 장애인을 치료하는 것이 1.48

배 더 소요됨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

지는 못하 다(p=0.157).

치과적 장애인에 있어 진료시간은 수복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외과치료, 근관치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일수록 비 치과적 장애인 치료시의 진료시

Table 2. The chair time dentally/non-dentally disabilities in each dental treatment(minutes)

치과적 장애인* 비 치과적 장애인** 2 sample t-test

mean (± S.D.) mean (± S.D.) t p

제 1군 상담/검진 11.07 (± 5.97) 9.53 (± 3.18) 0.857 0.402

제 2군 치주치료 18.88 (± 4.70) 13.42 (± 3.48) 3.054 0.007

제 3군 수복치료 18.70 (± 5.64) 10.95 (± 3.08) 3.438 0.005

제 4군 근관치료 30.72 (± 9.10) 14.52 (± 5.30) 4.451 < 0.001

제 5군 보철치료 25.97 (± 17.62) 17.56 (± 7.13) 1.511 0.157

제 6군 외과치료 30.00 (± 3.81) 10.17 (± 6.11) 6.280 < 0.001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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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Ⅳ. 논의 및 고찰

장애인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했고 이와 더

불어 장애인 가구수 또한 2000년 8.9%에서 2011년

13.9%로 빠르게 증가하 다. 특히나 장애 발생에 있어 사

고, 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이 89.4%로 높은 비율이라는 사

실은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을 온전한 타인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가져오며, 그에 한 중의 관심을 유

발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구강 건강에 한 기 가 높

아지고 장애인에 한 지원이 확 됨에 따라 장애인 치과에

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선 치과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보철진

료 현황이 열악하다 응답한 치과의사의 비율은 97.1% 으

며, 장애인 보철치료의 보편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로 나타났다.6) 정부에서

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뇌병변장애, 지

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에 있어 장애인가산을 추가하

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1인당 600원 정도 가산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진료비 보전이 되지 않고 있어

일선 치과의사들은 장애인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애인

을 나누어 진료시간을 측정하 다. 치과적 장애인, 비 치과

적 장애인 및 일반인을 비교하여 3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술자의 술기 또한 진료시간에 큰

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런 술자 요인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치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애인만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치과적 장애인으로 분류되

는 장애유형에 있어 장애인가산이 부과되는 것이 유의미한

지 분석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토 로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분류별로 진료시간을 각각 따로 측정하여 장애인가산의 확

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최의 연구에서도 장

애인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20.1%의 응

답자가 보험제도의 개선을 꼽을 정도로 현실적인 지원 확

가 필요하다.7) 실제로 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정상인 치주

질환의 유병율이 35.5%라 보고 하 으나, 같은 기간 이는

장애인 치주질환 유병율이 뇌성마비 82.7%, 소아마비

81.8%, 정신지체 50.5%, 다운증후군 83.1%, 시각장애

85.9%, 청각장애 65.0%, 간질 68.0%, 자폐증 42.1%라

고 보고하 다.8,9) 즉 장애인에서 치과 질환의 유병율은 정

상인에 비해 높고, 따라서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많으

므로 장애인가산의 확 를 통해 일선 치과의사들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장애

인의 진료시간을 측정하여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치과치료 군에 속하

는 치주치료, 수복치료, 근관치료, 외과치료의 경우 1.4~3

배에 달하는 치료시간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한 치과의사 및 의료진은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평균

5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진 장애인 치과치료의 전문인인

만큼 실제 일선 치과에서 경험이 적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노는 정상인을 상으로 한 아말감 수복치료에서 1와1면

의 와동형태를 기준으로 중위값 15.02분이 소요된다고 보

고하 다.10) 이는 본연구에서 구한 치과적 장애인 18.70분,

비 치과적 장애인 10.95분의 사잇값이나, 노의 연구에서는

와동형성전 항상 마취를 실시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

분의 경우 마취 없이 진행되었다는 데서 그 오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과적 장애인은 수복치료에

있어 정상인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제 1군 상담/검진 군에서 치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

애인 간 진료시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상담 상

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적 장애인은 일반적

으로 소통의 난해함,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공통점을 가

지며 이 같은 환자에서 현재 상태의 검진 및 향후 치료계획

의 설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 치

과적 장애인은 보호자와 동하며, 치과의사는 이 보호자와

별 다른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에 마치 비 치과적

장애인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며, 이로 인하여 두 군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제 5군 보철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애인 간 통계적 의

미가 없었다. 이는 우선 보철치료의 특이점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보철치료는 주조 등의 기공과정이 많이 포함

되어 내원의 횟수가 많고, 각 내원마다 단계가 제각각으로

존재한다. 즉, 1-visit procedure로 마무리 되는 치주치료

또는 수복치료와는 달리 보철 치료는 multi visit proce-

dure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틀니로 인

정하는 보철 단계는 완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인

상채득, 악간관계채득, 납의치시적, 의치장착의 5단계이며,

부분틀니의 경우 진단 및 치료계획, 지 치형성 및 인상채

득, 금속구조물 시적, 최종 악간관계채득, 납의치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정의 6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보철치료의 각

단계 별로 기공물의 적합도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소요시

간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보철치료에 있어 진료시간

의 표준편차는 치과적 장애인 17.62분, 비 치과적 장애인

7.13분으로 다른 치료군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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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철 치료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단계로 나누어 측정해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이는 치료내역을 군별로 나눈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데이터 수에 부족함이 있으나, 교합조정 및 보철물

장착 단계에서 치과적 장애인(n=4)의 경우 27.75분(±

6.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비 치과적 장애인(n=7)은

14.39분(±3.43분)이 소요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근관치료 또한 보철치료와 마찬가지로 그 치료의 특성상

multi-visit procedure로 진행된다. 이 또한 근관치료의 특

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근관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경우 근

관내 세균과 잔사를 온전히 제거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11)

따라서 첫 번째 내원시 근관내 잔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ir-

rigation을 해준 뒤, calcium hydroxide로 채우고, 다음 내

원에서 근관 확 와 충전을 하여 마무리 짓거나 또는 그 후

의 내원시에 근관을 충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

다.12) 즉, multi-visit procedure에서는 와동형성-발수-근

관장측정이 첫 내원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내원시 근관확

, 세 번째 내원시 근관충전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각각

의 과정에 해 오, 임이 각각 독자적으로 소요시간을 측정

한 바 있다. 각각에서 측정한 소요시간을 평균내보면 1근관

치료를 기준으로 첫 내원시 와동형성-발수-근광장측정의 경

우 각각 5.2, 4, 8.3분으로 총 17.5분이 소요되며, 두 번째

내원시 근관형성과정에서는 24.3분, 마지막 내원시 근관충

전에서 17.8분이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13,14) 즉, 각 과정

별 19.9분(±3.8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 편차가 크지

않고 따라서 보철치료와는 달리 특별한 분류 없이 내원 분

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visit proce-

dure로 근관치료를 수행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로 측정을 따

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1-

visit 근관충전은 그 비율이 2011년 25.91%에서 2012년

32.15%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 있어서

는 이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예상되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

애 4개 장애분류에 해 치과적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진료

비에 가산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치과 병/의

원 진료의 단가는 점수당 75.8원이며, 치과적 장애인가산점

은 9.03점에 불과해 치과 중증장애인 1인당 약 684원이 가

산될 뿐이다.16)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치수

절단,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 , 근관세

척, 근관충전, 충전처치, 와동형성, 즉일충전처치, 치면열구

전색술, 치석제거 등 15개 항목에 해서도 100% 가산이

되나, 앞서 살펴 본 로 장애인치료에 특성화된 치과의사들

조차 단순시간만으로 따져도 1.4~3배 걸리는 현실에 미루

어볼 때 실제 치과적 장애인 치료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진료비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적 의견으로 치과적 장애인이 선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작용한다. 15가지 장애 유형을 모두 비교 분석

하기에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환자 수가 부족하고 내원한

일부 조사 상의 빈도가 너무 낮아 통계적 처리를 시행하

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2급

이상의 지체장애의 경우 혼자 몸을 온전히 가누기 힘들어

치료에 외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청각 장애의 경우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진료 시간에 지체가 잦다는 점에서

치과적 장애인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Ⅴ. 결 론

치과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4가지 장애에 있어 일반 장

애인을 진료를 할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비록

15가지 장애유형을 모두에 해 각각 비교, 분석하지는 못

하 다는 한계가 있으나, 치과적 장애인과 비 치과적 장애

인 간 진료 난이도의 차이를 객관적 지표인 진료시간으로

확인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치과적 장애인의 치

과진료의 어려움에 한 객관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적정한 장애인 가산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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